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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대의기구, 특히 의회내에서 가능한 한 시민들이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평등한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가
진 시민들이 의회에서 수적으로나 질적으로 평등하게 대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의회 및 정치영역 전반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과소대표되어
온 집단이다. 항상 인구의 반을 차지하면서도 현재까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의회
의 반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여성의 의회진출 비율이 전세계 평
균 25.5%라는 사실은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도 여성의원비율은 1990년대
까지 5%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2000년대 여성공천할당제가 도입됨으로써 비로소
10%가 넘기 시작하여, 현재 제21대 국회에서 총 57명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많은 숫자이지만,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발전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문제는 종래 젠더불평등의 관점에서 다루어져,

정치영역에서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인 할당제의 도입을 통해 어느정도 개선되었
지만, 여전히 수적으로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기에는 제도적 한계와 제도외적 저
항이 크다. 역차별, 정당의 공천권, 유권자의 선택권 침해여부 등 법적 문제도 제
기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의 적극적 조
치의무 내지 정치영역에서의 남녀동수 보장 조항을 도입했거나 도입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국내외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종래 할당제가
가진 이론적, 제도적, 규범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한다. 즉, 현재의 의회내
성비불균형 문제는 불평등이나 정치적 차별 문제의 차원을 넘어, 대표제의 왜곡
내지 대의제 민주주의 운영상의 흠결을 의미한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는 의회를 남녀 동수(parity)로 구성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한 대안이라고 주장
한다. 헌법에 동수보장 규정을 도입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정당법, 국회법, 공직선
거법 등을 구체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위헌여부 논란을 종식시키고 한국 대의민
주주의의 질을 한 단계 제고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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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기원전 750∼450년경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기지배 원리로서 발

생하였지만, 18세기 이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사상, 보편적 인권의 보장, 보통

선거권의 확대와 결합하여, 전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매개되는 대의제 민

주주의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는 그 내재적 흠결(예컨대, 시민과

대표의 괴리1), 포퓰리즘의 부상, 비자유적 민주주의 혹은 권위주의적 체제로의

회귀에 대한 취약성)과 외부적 상황변화(예컨대, 디지털 시대의 도래, 새로운

아젠다의 부상)에 직면하여 다시 다음 단계로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현실의 ‘대의제 민주주의’로 돌아와 보자. 여기에

서 국민들은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대신, 대표를 구성하는 행위를 통해 자

신을 대변하고 대의하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자기지배의 이상을 실현하고 있

다. 대표(representation)는 현재 (여기에) 있지 않은 존재를 (여기에) 있는 것

으로 만들어낸다는(making-the-represented-present) 개념이므로,2) 국민은 대

표를 통하여 대의기구 안에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고 관념된다. 그러한 맥락에

서 대표는 일차적으로 대의기구 내에서 국민의 모습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술

적 대표성, descriptive representation)3), 실질적으로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

변할 것으로 (실질적 대표성, substantive representation)4) 기대된다. 비록 민주

1) 이 ‘대표(representation)’의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오다가 어느 순간 비등점을 넘어, 다양한
양상의 포퓰리스트 정당이나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인기를 끌고, 전통적인 민주주의 가치에 역행
하는 정치체제가 나타나는 등 민주주의의 퇴행(democratic regression/backsliding/depression)
내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이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라기보다
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나 실패로서 평가되고 있기도 한 것은 그 때문이다.

2) Hanna Pitkin, The Concept of Represen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
144.

3) Hanna Pitkin은 “Representation as a standing for”의 의미로 설명한다. Hanna Pitkin (위
의 주 2), p. 11과 Chapter 4.

4) Hanna Pitkin이 “Representation as an acting for”의 의미에서 기술적 대표와 구별하여 설
명하고 있긴 하지만(Hanna Pitkin [위의 주 2], p. 12과 Chapter 6), 사실상 “being there”
와 “doing something”의 의미에서 대표기능은 서로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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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와 대의제, 대표 개념은 발생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충돌하는 요소를 가지

고 있고,5) 심지어 민주주의와 평등이 결합하게 된 것도 근대적 현상이지만,6)

오늘날 이 개념들은 서로 결합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는 핵심

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현대 민주주의국가 헌법들은, 국민주권

원리에 입각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보통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평등하게 보장하

고, 그것이 행사되는 선거절차를 통해 대의기구가 구성되도록 함으로써 구체화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대표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즉 국민의 일부가

제대로 대표될 수 없거나 배제되도록 대표가 구성된다면 그러한 제도적 흠결

은 대표의 왜곡을 넘어, 대의제의 왜곡을 의미하며, 민주주의 체제로 정당화될

수 있을지 우려를 자아내게 된다. 대표가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왜곡될 때,

제대로 대표되지 않는 집단의 의사는 ‘선거’와 ‘대표’라는 관념적 구성물에 의

해 허공으로 증발하고 말 것이며, 그러한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 그러한 흠결

은 형식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7)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집단의 시민들이 정치적

으로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수적으로 소수이거나, 소수가 아니

더라도 자신들의 입장을 적절히 대변할 대표를 의회 내에 확보하고 있지 못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양적으로 또는 질적으로) 적절히 대표되지

못함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주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사실상 주권자로서 기능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성, 장애인, 소수민족, 연소자 등이 이

에 해당한다. 물론 대표를 어떻게 구성한다 하여도 전체 사회를 완전하게 재현

하거나 완벽히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성의 흠결문제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직면한 최대난제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난제를, 역사적으로 가장

제대로 대표되고(represent) 있지 못한 집단인 ‘여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

Phillips, “Descriptive Representation Revisited”,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Representation in Liberal Democracies (Robert Rohrschneider & Jacques Thomassen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p. 178.

5) 이에 대한 간략한 언급은 윤정인, “대표의 민주화 –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한 헌법적
조건”, 저스티스 제182-2호 (2021. 2), 406쪽.

6) Anne Phillips, Engendering Democracy,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1,
p. 1. 아테네 민주주의에서는 여성과 아동, 외국인, 노예가 배제되었다.

7) 헌법의 선거원칙에 따라 선거절차를 합헌적으로 형성하고,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평등하
게 보장함으로써, 정치영역에서의 평등(과 평등한 대표구성권)은 일응 형식적으로 보장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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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성은 역사상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인구의 반을 구성하여 수적으로

소수가 아님에도, 정치적・사회적・경제적으로 소수가 된 독특한 집단이다. 그

리고 의회는 민주주의 정치제도 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의기구이고 정치적

경쟁의 장(political arena)인 동시에, 무엇보다도, 정부형태가 다른 국가들 사이

에서도 비교법적 검토가 가능한 보편적 입법기구이다. 따라서 한 국가의 의회

안에 여성이 얼마나 어떻게 대표되고 있는지는, 여성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과

소대표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해당 의회의 대표구성이

얼마나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2021년 6월 기준, 193개국의 국회의원 중 여성의원의 비율은 단 25.5%이

다.8) 역사적으로 여성과 남성이 전체 인구의 약 절반씩을 차지해왔던 점에 비

추어보면9) 의회내에서 여성의 숫자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

러나 이것도 여성의 참정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이래 지난 100여 년

간 꾸준히 증가해온 결과이며, 특히 1990년대 중반 여성정치할당제 도입에10)

힘입어 극적으로 상승한 결과이다. 1995년 여성의원 수가 전 세계 평균 11.5%

였던 데 비해 현재 두 배가 넘게 증가하였고, 여성의원 수가 30%를 넘는 의회

를 가진 국가가 1997년의 경우 3%였다가 2019년에 28%까지 증가하였다.11) 그

러나 여전히 각국의 의회내에 남성의원의 수가 지배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러

한 발전 속도라면, 2063년이 되어서야 남성과 여성 국회의원 수가 반반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12)

한국의 경우, 광복 후 1948년 5월 10일에 치러진 제헌의회 선거에 여성후보

자가 총 19명 출마하였으나 1명도 당선되지 못하여, 여성이 1명도 없는 제헌의

8) IPU(Inter-Parliamentary Union), “Global percentage of women MPs” as of 2021. https://
www.ipu.org/our-impact/gender-equality (최종검색: 2021. 7. 6). 양원제 국가의 경우 하원
의 여성의원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9)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 (2019), https://population.un.org/wpp/DataQuery/ > [Total
Population by sex] (최종검색: 2021. 7. 12)

10) 1995년 UN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 이후 국가의 적극적 조치의무가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되었고, 정치영역에서
의 여성할당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영숙, “국제사회의 북경행동강령 25
주년과 성 주류화 현황”, 젠더리뷰 제59호 (2020. 12).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Ⅱ. 1. 참조.

11) International IDEA, Political Gender Equality and the Global State of Democracy Indices
(2019).
https://www.idea.int/sites/default/files/publications/political-gender-equality-and-global-
state-democracy-indices.pdf

12) https://www.idea.int/news-media/events/e-discussion-closing-gender-gap-politics

https://population.un.org/wpp/DataQu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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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출발했다. 그러다가 1948년 헌법제정 후, 국회의원 중 3명이 관계로 진출

함으로써 치러진 1949년 재보궐선거에서 대한여자국민당13) 소속의 임영신이

당선되어,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되었다. 이로써 대한민국 제1대 국회의 여

성의원 비율은 0.5%가 되었다.14) 그 후 70년 동안, 여성 국회의원수는 서서히

증가하였다.15) 2021년 현재, 여성 국회의원은 300명 중 총 57명(지역구의원 29

명, 비례대표의원 28명)으로 전체의원의 19%에 해당하는데, 이 숫자는 역대

대한민국 국회 사상 가장 많은 숫자이다. 그러나 전 세계 평균인 25.5%에도

못 미치고, 국제의회연맹(IPU) 통계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193개국 중

119위,16) 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에 해당한다. 현재 한국이 전 세계 민

주주의 척도에서 full democracy로 분류되는 국가라는 점에 비추어 보나,17) 한

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수준으로 보아도, 의회내 여성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

임을 확인할 수 있다.18) 인구의 절반인 여성이 의회내에는 19% 밖에 되지 않

는다는 것은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19) 동시에 대

한민국 국회가 남성 89%, 여성 19%로 구성된 성비가 매우 불균형하게 구성된

국회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13) 1945년 창당한 최초의 여성정당인 ‘대한여자국민당’은 강령에서 “우리는 남녀평등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명시하였다.

14) 여성의정, 여성국회의원 70년 –한국의 여성정치를 보다 1948-2017 제1편 총편, 2018,
183-185쪽.

15)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Ⅱ. 2. 한국에서의 여성할당제의 성과 부분 참조.
16) IPU, Monthly ranking of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as of June 2021), https://

data.ipu.org/women-ranking?month=4&year=2021 (최종검색: 2021. 7. 6)
17) The Economist에서 발간한 “Democracy Index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167개국을 full

democracy, flawed democracy, hybrid regime, authoritarian regime의 네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한국은 2020년 기준, 23개국에 해당하는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로 분류되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 Democracy Index
2020: In Sickness and in health?, 2021, pp. 3-5.

18) 한국은 남녀간 성 격차에 있어서도 낮은 수준에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에 따르면 156개국 중 한국은 102위에 해당하였다. http://www3.
weforum.org/docs/WEF_GGGR_2021.pdf (최종검색: 2021. 7. 6).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정치
적 평등을 넘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사회참여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여성의 정치참여
관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견해로, 박범종,
“한국의 민주주의 공고화와 여성의 정치참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 비교를 통한 선
거제도 효과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6집 제1호 (2020).

19)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는 정부 수반, 내각, 의회의 참여비율 및 실제로 정치적 리더
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하지만, 국제적
비교에 있어서는 주요지표이자 목표치로 의회내 여성비율을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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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치적 과소대표문제의 적극적 해결책으로서 할당제

1. 할당제의 근거와 유형

(1) 할당제의 근거와 전세계적 도입배경

여성의 정치영역에서의 과소대표 문제는 오랫동안 ‘젠더 불평등(gender

inequality)’의 문제로 다루어져 왔다.20) 정치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대의기구

에 여성의 수가 적다는 것은 정치영역으로부터 여성(집단)이 배제 내지 소외

(excluded and marginalized)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정치적 불평등

내지 차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차원에서 평등한 참정권의 실현

이 방해되고 있다는 측면을 넘는 문제로서, 대의기구에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

면 해당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 현존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집단대표를 보장하기 위해 일종의 교정수단

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진 것이다. 즉,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문제가 기

성의 정치제도와 관행에 의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문제라면, 문제

요소를 제거하고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전략이다. 이러한 전제 위에서, 90년대 이후 여성공천할당제는 역사적・제도
적・사회구조적으로 정치참여가 제한되어온 (또는 차별받아온)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fast track)21)으로 자

리잡았다.

실천적 전기가 된 것은, 1995년 유엔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한 북경

행동강령이었다. 북경행동강령(Beijing Platform for Action)은 “차별적인 태도

와 관행”, “불평등한 권력관계”에 대한 인식 위에서 정치적 의사결정영역에서

의 여성의 저대표성(under-representation of women)을 파악하고, 여성이 (남

성과) 평등한 정치적 역할을 나누어 가질 수 없도록 만든 제도적 및 문화적

메커니즘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문제의 해결 책임은,

여성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확인하고 교정할 수 있는 국

20) Karen Celis & Silvia Erzeel, “Gender Equality”,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Representation in Liberal Democracies (Robert Rohrschneider & Jacques Thomassen
eds.,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pp. 192-193, p. 201.

21) Drude Dahlerup, “Strategies to Enhance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in Different
Electoral System”, Paper presented at “Women Shaping Democracy” Conference (2005.
10), p. 5.



남녀동수(Gender Parity) 의회구성의 헌법적 정당성 / 윤정인  37

가기관에게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성의 최소한도의 참여를 가능케 해야 한

다는 관점으로부터 동등한 참여(gender balance)로 의제의 방향을 전환하였

다.22) 여성의 동등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정당에 대해 선거에서

의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를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다. 강령이 의사결정과정에의 여성의 30% 참여를 목표로 설정하고,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을 천명

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법제도적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후 10년간 의회내 여성비율 30%를 달성한 국

가가 4배 증가하여, 1995년에는 단 5개국에 불과했지만 2005년에는 30% 수준

을 달성한 국가가 20개국으로 늘어났다.23) 2021년 현재, 전 세계 110개국 이상

에서 다양한 종류의 할당제(quotas)가 운영되고 있다.

(2) 할당제의 유형

선거에서의 성별 할당제(electoral gender quotas)는 국가별로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 유형을 크게 둘로 나누면, 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명부에

여성을 최소한 몇 퍼센트 포함시킬지 설정해두는 후보할당제(candidate

quotas)와 전체의석 중 여성(과 같이 과소대표된 그룹)에게 할당할 의석수를

결정하여 두는 의석유보제(reserved seats)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24)

의석유보제(Reserved seats)는,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해 일정수나 일정비율의

의석을 여성에게만 배정하는 제도인데, 여성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거명부를

작성하거나 지역구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현재 르완다, 이집트, 모

로코,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네팔 등 2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다.25) 이집트의

경우, 헌법에서 하원에 여성의 적절한 대표성을 확보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헌법 제11조), 전체 598명으로 구성된 하원 의석 중 4분의 1을 여성에

게 배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전체의석 5% 이내에서 의원을 초과임명할 수 있

어서, 현재 총 591명의 하원의원중 여성의원은 162명(27%)이다.26) 모로코의 경

22) 하나의 예시로, 2000년 6월 WEDO (Women’s Environment & Development Organization)가
런칭한 “50/50 캠페인”(구호: “Get the Balance Right!”)은 2003년까지 내각, 입법부, 지방
정부에 여성대표 30%, 2005년까지 동등한 대표(equal representation)를 목표로 선언하였
다. 관련 웹페이지: https://www.wedo.org/wp-content/uploads/firststep_primer.htm

23) 김은희, “여성정치대표성과 할당제: 제도화 20년의 한국적 경험과 또 다른 길 찾기”, 이화
젠더법학 제11권 제3호 (2019. 12), 114쪽.

24) 이하 할당제의 유형분류는 Drude Dahlerup, 위의 글(주 21), pp. 13-15 참조.
25) International IDEA, Gender Quotas Database > Reserved Seats, https://www.idea.int/data
-tools/data/gender-quotas/reserved-overview (최종검색: 2021. 7. 18)

https://www.wedo.org/wp-content/uploads/firststep_prime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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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국회 395개 의석 중 305석은 92개의 선거구에서 비례대표선거를 통해 선출

되고, 60석을 여성에게, 30석은 40세 이하 청년층에게 배정한다. 여성에게 유보

된 60석은, 전국구 정당명부 비례대표선거를 통해 채워진다. 현재 여성의원수

는 81명(21%)이다.27)

후보할당제는 법적 할당제와 정당자율 할당제로 나뉜다. 법적 할당제(Legal

candidate quotas)는 헌법이나 법률에서 일정한 (최소한의) 숫자나 비율의 여

성후보자를 공천하도록 정당에게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포함하여 57개

국에서 운영 중인데, 이 국가들에서 여성의원수는 평균 27%이다.28)

반면, 정당자율 할당제(Voluntary party quotas)는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정

당이 당헌이나 당규로 여성 공천비율을 정하거나, 정당들간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 자발적 형태의 할당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남녀

불문 각 성별이 최소 30% 내지 40%가 되도록 후보를 선정하는 형태이다.29)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스위스 등에서 운영중이며,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선호

되는 경향이 있다.30) 스웨덴의 경우, 녹색당, 좌파사회주의당, 사회민주당이 후

보자명부에 남성과 여성을 각각 50%씩 지퍼시스템으로 등재하기로 합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한편, 다른 정당들은 이보다 온건한 안을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사회민주당(SPD), 기독민주당(CDU), 좌파당, 녹색당연합이

각각 서로 다른 방식과 비율의 여성할당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인데, 국가마다 위 방식들을 단

일하게 또는 혼합해서(예컨대, 르완다의 경우, 지정의석제도와 법적 할당제를

함께 시행)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추가로, 여성후보자 추천비율과 추천순위

즉 후보명부 위치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는지(예컨대, 비례대표 명부에서 당선

가능성 없는 하단에 집중시키는 것 방지)와 할당제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

재조항이 있는지도31) 할당제의 유효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26) International IDEA, Gender Quotas Database > Country Data > Egypt, https://www.idea.int/
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view/100/35 (최종검색: 2021. 7. 18)

27) International IDEA, Gender Quotas Database > Country Data > Morocco, https:// www.
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country-view/200/35 (최종검색: 2021. 7. 18)

28) International IDEA, Gender Quotas Database > Legislated Candidate Quotas, https:// www.
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legislative-overview (최종검색: 2021. 7. 18)

29) Drude Dahlerup, Has Democracy Failed Women?, Polity 2017, p. 64.
30) International IDEA, Gender Quotas Database > Voluntary Political Party Quotas, https://

www.idea.int/data-tools/data/gender-quotas/voluntary-overview; 이선민, “여성의 정치세
력화를 위한 ‘정치’대표성 확대” KWDI Brief 제38호 (2016. 3), 6쪽.

31) 제재의 종류에 있어 할당의무 위반시 후보자명부 등록・수리를 거부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며, 벌금부과는 사실상 효과가 적다. Drude Dahlerup, 위의 책(주 29),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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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별 할당제의 효과를 검토해보면, 할당제는 비례대표 선거에 적용하

기 더 쉬울 뿐 아니라 효과적이기도 하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32) 할당제

를 채택한 국가들 중 여성의원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들의 선거제도가 비례대

표제였고, 가장 적은 여성의원의 숫자는 다수대표제에서 나타났고, 두 제도를

혼합한 경우는 그 중간을 차지했다.33)

2. 한국의 여성공천할당제의 성과와 한계

(1) 여성공천할당제의 내용과 성과

제1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1명이었던 것이 2020년 총선으로 57명이 되기까

지 70년이 걸렸다. 바꾸어 말하면, 남성이 99.5%이던 국회가 70년 후 남성

81%와 여성 19%가 된 것이다. 이것도 2000년 치러진 제16대 국회의원선거까

지 5.9%에 머무르다가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직전 정당법 개정으로 국

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 여성할당 비율을 종래 30%에서 50%로 높인 후 제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 비율이 13%로34)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35) 결국,

여성이 국회에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진출하는 데에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

로 여성할당제라는 적극적 조치가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여성공천할당제는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

의회의원 30% 여성공천 의무의 형태로 처음 도입되었다. 이후 할당제 적용범

위가 조금씩 확대되어,36) 현재는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32) Drude Dahlerup, 위의 글(주 21), p. 2; Pippa Norris, Electoral Engineering: Voting
Rules and Political Behavior,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등.

33) Drude Dahlerup, 위의 책(주 29), p. 41.
34) 제17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남성이 지역구의원 233명, 비례대표의원 27명으로 총 260명,
여성은 지역구의원 10명, 비례대표의원 29명으로 총 39명이다.

35) 이후 국회내 여성의원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증가하였다: 17대 13%, 18대 13.7%, 19대
17.7%, 20대 17%, 21대 19%: 남녀국회의원 비율통계에 관한 상세는, 여성의정, 위의 책
(주 14), 107-112쪽의 표 참조.

36) [2000년 정당법]
제31조 ④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
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2002년 정당법 개정]
제31조 ④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2002. 3. 7.>
⑤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하되,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
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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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50% 여성공천과 남녀교호순번제(즉 지퍼시스템)를 의무

화하고(동조 제3항),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총수의

30% 여성공천을 권고하고 있으며(동조 제4항),37) 비례대표의 경우 위 의무 위

반시 후보등록을 무효화하고(제52조 제1항 제2호),38) 지역구의 경우 위반에 대

한 제재라기보다는 정치자금법에 의해 여성후보 공천비율에 따라 여성추천보

조금을 차등지급하여 독려하고 있다.39)

⑥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
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같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 3. 7.>
[2004년 정당법 개정]
제31조 ④정당은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⑤정당은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
하되, 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
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 7.>
⑥정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또는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후
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한 정당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
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외에 같은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을 추가
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2. 3. 7., 2004. 3. 12.>

37)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
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 4. 1., 2000. 2. 16., 2005.
8. 4., 2020. 1. 14.>
② 정당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
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④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
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
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25., 2010. 3. 12.>

38)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2. 제47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

39) 정치자금법 제26조(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 ①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를 추천
하는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여성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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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무화된 비례대표 공천에 비해 지역구 여성할당제는 큰 성과를 내

지 못하고 있다. 제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1,118명)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19%(213명)에 불과했고, 지역구 당선자 253명 가운데 여성의원 비율은

11.5%였다. 제17대∼제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지역구 여성 당선자 숫자는 남

성 당선자의 1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지역구 국회

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 30% 공천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 심지어 비례

대표 50% 추천과 홀수번 여성공천의무를 위반하는 사례도 그동안 속출하여,

적절한 제재규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8년 4월 공직선거

법 일부개정으로 이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도입되어

2020년 제21대 총선부터 적용되었다. 할당제 도입 후 전체 여성의원의 증가세

를 살펴보아도, 할당제가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04년 총선부터(13%) 2020

년 총선(19%)까지 16년간 6% 증가하는데 그쳐, 국회내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만한 숫자에 – 일반적인 할당제에서 임계치(critical mass)로 잡는 30%에

도 – 여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2)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한계

현행 여성공천할당제의 한계는 제도설계에 내재한 한계와 제도외적 요인에

의한 한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제도적 요인으로 첫째, 공천할당제가 의

무화된 비례대표의석이 지역구의석에 비해 너무 적어서 할당제의 효과가 미치

기에 미미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40) 선거제도별로 할당제가 미치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여러 연구가 입증하고 있는데, 다수대표제보다 비례대

표제를 채택한 국가들에서 할당제 효과로 여성의원 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

였음을 통계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는 전체의석 300

석 중 비례대표 의석이 47석, 15.7%밖에 안되므로,41) 의무화된 50% 할당제를

통하여 견인할 수 있는 여성의원 숫자가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비례대표의

석을 높이든지, 지역구 할당비율을 높이든지 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둘째, 지역

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
에 계상하여야 한다.

40)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대표적인 것은,
김은희, “비례대표제 확대와 여성의 정치대표성”, 이화젠더법학 (2017), 49쪽 등.

41) 독일의 경우, 연방하원 전체의석 599개 중 299석이 지역구, 299석이 비례대표 의석으로 구성
된다. 정당들 내부의 당헌・당규를 통한 자발적 공천할당제를 운영하면서도, 현재 하원의
31.5%가 여성의원으로 채워져, 소위 임계치인 30%를 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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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선거의 경우 할당제를 권고하는데 그치고 있어(“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

며”) 할당제 시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는 까닭에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

이 지적될 수 있다.42)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구 국회의

원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총수의 30%를 여성에게 할당

하도록 정당에 강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다.43)

제도외적 요인은 –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 할당제가 여성에 대

한 특혜이자 공정한 선거경쟁을 저해하는 장치라는 비판적 시각이다. 비례대표

강제할당제 자체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주장이 학계에서,44) 정당에서 공공연하

게 주장되어 왔다. 남성정치인들이 강력한 반대성명을 낸 적도 있고,45) 심지어

최근 일부 정치인들은46), 사회적으로 남녀갈등이 첨예해지자 일부 지지층을

의식하여 여성할당제를 폐지하자고까지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47) 그러나 여러

경험적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여성의원의 수적 증가가 실질적 대표성 증진 차

42) 이선민, 위의 글(주 30), 8쪽에서는 위반시 등록무효나 보조금 삭감, 비례대표제 확대 등
대책을 제안하고 있다.

43) 지역구 여성공천을 30%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었다.
대표적으로, 제19대 국회에서 유승희의원 대표발의안 (발의일자: 2013. 8. 9), 제20대 국회에
서 남인순의원 대표발의안 (발의일자: 2017. 2. 8), 유승희의원 대표발의안 (발의일자: 2016.
8. 3), 박영선의원 대표발의안 (발의일자: 2019. 1. 25), 정유섭의원 대표발의안 (발의일자:
2019. 3. 15), 김상희의원 대표발의안 (2019. 5. 22), 제윤경의원 대표발의안 (2019. 8. 30) 등이
계류되었다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44) 성정엽, “정치영역에서의 양성평등문제: 여성후보공천할당제의 헌법적 정당성여부”, 공법
학연구 제14권 2호 (2013. 5), 135-136쪽 등.

45) 2012년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여성후보 15% 의무추천을 당규로 확정하자, 43명의 남성예
비후보들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당규의 즉각 폐지를 촉구하며 헌법소
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을 취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를 압박하여,
결국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지역구에 10.04% 여성후보를 공천했다. 이에 대한 상세
한 내용과 기자회견 전문은, 김은주, “성평등 헌법과 여성대표성”, 이화젠더법학 제9권 제
1호 (2017. 5), 83-84쪽과 각주 27 참조.

46) 2021년 ‘국민의 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30대의 젊은 남성 정치인은 여성과 청년 등에
대한 할당제 폐지를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으나(관련기사: 이준석 “여성할당제 없애는 게
여성에게 더 유리하다” [인터뷰], 국민일보 2021년 5월 19일자 기사, http://news.kmib.
co.kr/article/view.asp?arcid=0015862078&code=61111111&cp=nvhttp://news.kmib.co.kr/arti
cle/view.asp?arcid=0015862078&code=61111111&cp=nv) 당대표로 당선되어 놀라움을 안겨
주었다.

47) 할당제가 서구에서 수 세기에 걸친 여성운동, 정치이론화와 공론화, 사회적 합의를 기반
으로 도입된 데 비해, 한국에서는 세계적 변화의 흐름과 여성단체들의 압박 하에 당시 국
회의원들의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서 성사된 측면을 지적하면서, 할당제 자체가 쉽게 반격
의 대상이 되고 있고, 정치적으로 (힘으로 몰아붙이면) 철회될 수도 있을 정도로 허약한
제도적 기반이 여성할당제에 대한 거부감과 저항감을 이루는 한 축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다. 권수현, “백래쉬에 대한 반격: 남성할당제와 남녀동수”, 젠더법학 제10권 제1호
(2018. 7),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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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나, 남성이 지배적인 의회내에서 외면되었던 의제들이 가시화되고 법제

화되는 데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48) 또한 일부 경쟁

력없는 기성 정치인들이 퇴출됨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능력주의를 오히려 강화

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4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고 능력없는 엘리트 여성의 상징적 등용으로 폄하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아

도,50) (의회에 어느 한 성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성균형의

회’에 대해 제20대 국회의원 중 55%가 반대, 45%가 찬성하는 의견을 보였고,

특히 지역구 의원들과 선수(選數)가 많은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의견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할당제에 대한 이와 같은 부정적 인식은, 동 제도가 정당들에

서 자발적으로 이행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여성공천할당제 비판에 대한 재반박

오랫동안 정치적 소수집단으로 고착되어온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현재의 수

준까지 끌어올리는데 할당제가 상당히 기여하였음을 다양한 연구와 통계가 보

여준다.51) 그러나 할당제를 소위 ‘한정된 정치적 자원을 여성에게 특별히 배려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때, 법적・사실적 차원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래에서는, 할당제에 대하여 – 뿐만 아니라 다음에 살펴볼

(Ⅳ.) 동수제에 대해서도 – 흔히 제기되는 비판논거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앞의 세 가지는 (헌)법적 차원의 비판, 다음 세 가지는 할당제의 정치적 효용

에 대한 비판이라 볼 수 있다.

첫째, 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부당한 차별로서, 헌법의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48) 권수현,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과 정책선호의 성차: 한국과 대만의 국회의원 비교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 제16권 제1호 (2020); 김민정, “한국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여성할당제의 효과”, 페미니즘연구 제14권 제2호 (2014); 김원홍/이현출/김은경, “여성의원
이 국회를 변화시키는가? - 17대 국회의원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당학회보 제6권
제1호 (2007. 2) 등.

49) 예컨대, Timothy Besley et al., “Gender Quotas and The Crisis of the Mediocre Man:
Theory and Evidence from Sweden”,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107 No. 8
(2017).

50) 신기영/황아란, “‘성균형의회’에 대한 제20대 국회의원의 인식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제
33권 제4호 (2017), 41쪽 이하.

51) Julianna Heck, “Variation in Women’s Political Representation Across Countries”,
James Madison Undergraduate Research Journal Vol. 7 Issue 1 (2020), 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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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거이다. 즉,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고 여성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할당제

는 일종의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로서 과거에 차별받았던

집단에 대하여 보상적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시행하는 우대조치이고, ‘과거의

차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던 현재의 남성’이 ‘과거에 차별받은 당사자가 아닌

현재의 여성’을 위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당하며, 따라서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참정권을 가진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본질

적으로 동일한 남성과 여성을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ⅰ) 만약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데 현저히 불공평한 처지에 있고, 그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면, 그러한 불평등을 제거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사회구조적으로 왜곡된 상황을 보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볼 수 있다. ⅱ) 무엇보다도, 이러한 적극적 조치가 시

행되는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는, 고용, 교육, 정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적극적

조치가 과거에 차별을 받아온 소수집단에 대한 잠정적 우대/배려조치라면, 이

에 비하여 (온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야 할) 의회에 인구집단을 공평하게 대

표시키기 위한 조치는 잠정적・일시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라기보다는, 대표기능
과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유지되어야 할 제도본질적 요청

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인구의 절반이 반영되지 않는 대의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과소대표된 집단의 권리(right to be represented)를 침해하는 것

이자, 대의제 원리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할당제는 정치적 대표를 능력이 아닌 성별에 의해 선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공직취임에 있어 능력주의에 반한다는 논거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출

직 및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보장제도는 헌법 제25조에서 보장된 공무담임권

과의 갈등요소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52) 공무담임권이 공직취임에

있어 능력주의를 본질로 한다는 점이 할당제나 동수제 실시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적 대표의 의미에 본

질적으로 특정한 능력과 자질이 결부되어 있지는 않다. 즉, 대의제에서 대표의

자격은 대표자 개인의 능력과 특별한 자질을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참정권을 가진 시민인지, – 조금 더 요구한다면 – 공적 현안에 대해 결

정할 수 있는 합리적 사고수준을 갖추었는지 이다. 이미 전체 사회내에서 여성

과 남성의 평균적 교육수준이 거의 같다는 점, 남성 의원들의 경우에도 개인이

52) 김은주, 위의 글(주 45), 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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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갖추어야 할 일신전속적 능력이라는 검증대에 세우지 않고 일단 선출

되면 국민대표로 수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능력을 내세워 여성의 과소

대표 상황을 근거지우려고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피선거권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간을 형성하

는 비선출직 공무원으로의 취임 및 해당 공직수행의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정치적이라기보다는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공직윤리 등이 엄격히 요구되는

공직제도 하의 공무원인 후자에 대하여 요구되는 임용・승진의 기준인 능력주

의를 전자에 대하여 바로 전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

성이 선출되어 경쟁력있는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게 됨으로써 반능력주의로 흐

른다는 시각에 대하여는, 오히려 한 집단이 과다하게 대표되면 좁은 능력 풀에

서 대표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할당제를 통해 남성의 과

다대표성에 상한을 두는 것은 오히려 능력주의에도 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53)

셋째, 할당제는 정당의 공천권과 유권자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민주

주의원리에 반한다는 논거이다. 오늘날 정당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축의 역할을 하며, 국민대표기관의 대표기능을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54) 시민들은 비례대표 선거 뿐만 아니라 지역구 선

거에서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서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할 수밖에

없다. 지역구 선거에서도 정당이 후보자를 어느 지역에 공천할지가 당선가능성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구 유권자의 선택을 이미 제한한다. 물론 유권자가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지가 의석을 결정하지만, 할당제가 있든 없든 심지어 정당이

초과할당을 하든, 유권자의 선택은 정당에만 직접적으로 미친다. 특히 비례대

표 선거에서는 정당에서 결정한 후보자명부 안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이루어

지므로, 정당의 결정력은 절대적이다.55) 따라서, 후보자 선택권에 미치는 유권

자의 영향력은 이미 선거제도가 운영되는 방식 자체에 있어 제한적이며, ‘유권

자에게 호소할 수 있는 후보명부를 가진 정당’ 그 자체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

이 현행 비례대표 선거방식이므로, 그러한 한 “비록 후보자 각자에 대한 것은

53) 신기영, “여성할당제를 넘어 성균형 의회로 – 할당제의 운용과 20대 국회의원들의 인식”,
이화젠더법학 제11권 제3호 (2019. 12), 217-219쪽. 이 글에서는 의원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종래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면
능력에 대한 기준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지적한다.

54) 윤정인, 위의 글(주 5), 419쪽.
55) Drude Dahlerup, 위의 글(주 21), pp. 7-8 (“gatekeepers to the political arena are usually
the political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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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선거권자가 종국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선거결과가 선거행위

로 표출된 선거권자의 의사표시에만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56) 그러므로 정

당의 후보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할당제 자체가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거나

직접선거원칙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한편, 국민의 선택권은 대표성

이 충분히 구현된 의회구성에 의의가 있으므로, 여성의원수나 여성후보자 수가

적었던 과거에 오히려 남성후보자에 대한 선택이 강요되어 온 것으로 볼 여지

가 있다고 하면서, 할당제를 통해 여성후보자에 대한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유

권자에게 다양한 후보를 제시함으로써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57) 정당 역시, 공천과정이 정당의 완벽한 재량하에 놓여

있다기보다는, 민주적 절차로 형성되어야 한다는(헌법 제8조 제2항, 공직선거

법 제47조 제2항) 규범적 요청에 구속된다. 또한 헌법의 평등원칙도 객관적 법

규범으로서 입법자를 구속하므로58) 선거관련법제의 입법적 형성에 있어 고려

되어야 할 기준이라 볼 수 있다.59) 따라서 여성이나 청년 등 정치영역에서 배

제되거나 불이익을 받아온 집단에 대한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할당제가 민

주적 대표형성이나 실질적 평등의 실현 등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다면, 이는 정

당의 공천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제한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할당제가 ‘실질적 대표’ 관점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비판이다. 즉, 여성공천할당제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여성의원들이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입법을 하는데 기여하였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기술적 대표성의 증가가 비례적으로 실질적 대표성 증진으

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전자는 후자의 필요조건으로 해석되기도 할

만큼,60) 양자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대표자가 적어도 어느 정도 참여/참석

을 할 때에만, 피대표자의 의사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근

56) 헌재 2001. 7. 19. 2000헌마91 등, 판례집 13-2, 96.
57) 김선화, “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 여성후보공천 할당제에 관한 헌법적 관견”, 아세아여성법학
제16호 (2013), 197쪽.

58) 이욱한, “차별금지원칙과 실질적 평등권 – 양성평등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6권 제3호
(2005. 12), 127쪽.

59)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제헌헌법 때부터 보장한 법앞의 평등과 성차별금지를 선언한 양
성평등 원칙조항으로서, 입법권 기타 법률적용기관은 평등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는
설명으로, 석인선, “헌법상 양성평등과 할당제”, 법과 사회 제16권 제1호 (1999), 93쪽.

60) 적어도 그 자리에 참석해야,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과 관련있는 결정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
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Anne Phillips, The Politics of Pres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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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으로 남성의원들에게 남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결정을 하였는지 묻지 않듯

이, 여성의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의원들은 하나

의 동질적 집단이 아니다.61) 여성과 관련된 안건이라고 하여도 다른 안건들과

다를바 없이, 성별을 불문하고 보다 관심있고 전문성있는 의원이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실질적 대표 내지 대표기능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에 달려 있는 문제이다. 여성이 ‘여성을 대표한다’고 할 때, 실제로 구체적인

여성관련 의제를 더 주목하고 잘 다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그

러나 좀 더 문제를 깊이있게 들여다보면, 여성의원들이 여성으로서 살아온 생

활경험과 고유한 인식관점을 가지고 대의기구에 참여하게 되면, –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남성으로서의 생물학적, 문화적, 정치적 생활경험을 공유한 집단이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 그렇게 다양성을 확보한 의회는 더 나은 심의와 결

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가능하다.

다섯째, 할당제는 일종의 최소비율 의석을 여성에게 배정하는 개념인데, 이

제도가 요구하는 30% 내지 40%라는 달성치가 여성이 가질 수 있는 의석의

최대한이라는 관념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우려되기도 한다. 어떤 면

에서는 그것이 일종의 유리천장이 되어 여성과 남성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할 50:50이라는 완벽한 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할당제처럼 최소치로 설정된

30%마저 도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그러한 할당제를 통해 비로소 현재와

같은 수준의 여성의원 숫자가 확보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할당제가 없는 미

국 하원에서는, 남녀 의원이 동수가 되려면 앞으로 100년도 더 걸릴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30%라도 할당제를 두어, 여성이 대의기구 안에 일정 숫자 이상

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들이 그 이후의 입법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또 소위 “수용가능한 최소한도(acceptable minimum)”를 변화시켜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62)

여섯째, 할당제가 실제로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는지,

오히려 역량이 없는 여성을 의회에 진입시킴으로써 역효과를 낳은 것은 아닌

지 하는 문제제기이다. 재선가능성이 없는 초선의원만 양산한다거나, 정당지도

61) Drude Dahlerup 교수도 “모든 여성이 페미니스트는 아니며, 모든 페미니스트가 여성인 것도
아니다.”고 하며 실질적 대표성의 문제가 복잡하다고 지적하듯이, 여성정치인에게 여성만
을 대변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적절치도 않다. Drude Dahlerup, 위의 책(주
29), pp. 96-97.

62) Drude Dahlerup, 위의 책(주 29), pp. 10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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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종속되는 경향이 있다거나, 상징적 의미만 있는 인물(소위 ‘token

woman’)이 의회에 진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지 않은지, 할당제의 실효성에 의

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의회내 소수에 불과한 여성의원

숫자를 가지고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성과를 논하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있다. 정당들이 잠재력 있는 후보들을 진지하고 신중하게 발굴해내고 그들이

의회에 진출하여 더 공평한 정치적 경쟁의 조건을(예컨대, 정치관계법 개정

등) 형성한 후에 비로소 할당제의 실질적 기여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선거의 조건이나 의회내 관행(예컨대, 의회지도부나 상임위원회 구

성에 있어 여성의원들에게 배당되는 역할들63))이 반드시 평등하게 조성되었다

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64)

Ⅲ. Gender Parity 법제화를 위한 외국사례

1960∼70년대부터 활발하게 전개된 일련의 여성주의 운동들, 그리고 UN과

유럽평의회에서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시킨 새로운 패

러다임의 영향으로,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면서 유럽 여러 국가의 헌법상

평등권 조항들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주된 경향은, 일반적 형태로 규정된 형

식적 평등보장 조항은 그대로 두더라도, 실질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이나

남녀 동수(parity) 원칙이 평등조항에 새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65) 기존의

헌법에서 형식적 평등을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에 만연한 불평등 문제를

해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므로, 국가는 사회내 구조적 불평등을 시정하여야 할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이미

이전부터 각국에서 정치영역에의 여성참여를 증진시키고자 도입한 적극적 조

63)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처음 상임위원장을 맡은 것은 제16대 국회 후반기 여성위원회가 처
음이고, 그 외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여성의원이 맡은 것은 제17개 국회부터라고 한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 원내지도부의 여성의원 비율의 국내외 현황 및 중요성에 대하여
는, 전진영/김유정, “국회와 주요국 의회의 여성 원내지도부 현황과 시사점”, 국회 입법조
사처 이슈와 논점 제1820호 (2021. 4. 14).

64) 의회에서의 남성의 수적 지배가 단지 숫자가 아니라, 남성지배적 정치제도의 형성으로 이
어졌다고 지적되곤 한다. 따라서 의회에 여성이 더 많이 진출하는 것에 대해 낯설게 느
끼고, 남성(의원)들이 낯설어 하거나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Drude
Dahlerup, 위의 책(주 29), pp. 29-30(a.k.a. “the secret garden of politics”).

65) Dia Anagnostou, “Gender equality and parity in European national constitutions”,
Constitutions and Gender (Helen Irving ed. Edward Elgar Publishing 2019), p.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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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들(positive action measures)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들이 각

국가의 헌법원리에 반한다거나 기존의 성평등 조항을 위반한다며 위헌문제가

제기되자, 실질적 평등이나 남녀동수원리에 근거하여 헌법의 평등조항 자체를

개혁함으로써 정치영역에서 양성이 균형있게 대표될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으

로 새로운 흐름이 전개된 것이다. 아래에서는 여성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평등

실현 조치들이 기존 헌법의 해석의 틀 내에서 어떠한 한계에 부딪쳤고, 어떤

맥락을 통해 헌법에 적극적 조치 근거규정이나 남녀동수 보장규정이 도입되었

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독일의 주 단위에서 제정된 동수법에 대한 주헌

법재판소의 최근 결정들도 검토해볼 것이다. 특히 그러한 헌법적 시도가 이루

어지는 과정에서 각 행위주체들, 즉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국회와 정부, 법원

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 살펴보고, 남녀동수 의회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접근방식이 유효하고 적절할지 검토할 것이다.

1. 그리스66)

1974년 민주화의 산물인 1975년의 그리스 헌법은 일반적 평등권 조항 외에

처음으로 제4조 제2항에서 양성평등 조항을 채택하였다. (“그리스 남자와 여자

는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Greek men and women have equal rights

and equal obligations.]”) 그러나 헌법 제116조 제2항(2001년 개정 전)67)에 따

르면, 정당한 이유가 있고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는 위 평등원칙으로부터 벗

어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종종 이 조항을 근거로 허용될 수

있는 차별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에 근거

하여 여성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명목하에 남성과 여성의 차별취급을 정당화하

기 위하여 제116조 제2항이 원용되었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입법부와

사법부에서, 종래의 불평등을 지속시키는데 위 조항이 원용되었는데, 예컨대

남성이 지배적인 직역에 여성고용을 제한하는 할당제(restrictive quotas)를 정

당화하는데 사용되었다. 즉, 헌법 제116조 제2항이 헌법상 양성평등원칙을 우

회하는 예외를 광범하게 정당화하는 근거로 동원됨으로써, 헌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된 형식적 평등조항의 효력을 약화시키는 수단이 되어 양성평등(gender

equality)에 불리하게 작용하여왔다.

66) Dia Anagnostou, 위의 글(주 65), pp. 278-279.
67) “Derogations from the provisions of article 4 paragraph 2 shall be permitted only for
sufficiently justified reasons, in cases specifi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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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2001년 헌법개정을 통해 제116조 제2항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의 적용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구성하지 아니

한다. 국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특히 여성을 불리하게 하는, 불평등을 제거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개정되었다.68) 이 개정을 통하여,

종래의 형식적 평등조항의 한계를 넘어 실질적 평등이 헌법상 원칙으로 끌어

올려 졌다. 이로써 성차별적 제도를 시정할 국가의 적극적 조치가 정당화됨으

로써 정치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활동, 다른 사회적 집단

들의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

다.69) 2001년 헌법개정은, 전체 헌법조문 79개를 개정한 광범한 헌법개혁 차원

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지만,70) 위와 같은 개정이 당연히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개정 직전인 1998년, 최고법원인 Council of State (CoS)에서 여성할당제를 규

정한 법률에 대해 기존의 선례에서 벗어나 합헌임을 선언한 것이 전환점이 되

었다. 법원의 오랜 해석례가 극복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동 법원은 그리스

헌법상 양성평등 원칙, EU법, UN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을 근거로 하여,

여성을 유리하게 취급하는 적극적 조치가, 여성이 공공행정영역의 고위직에 과

소대표되어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에서 원용한 국제규범 특히 EU법의 발전은, 2001년 헌법개정에도 많은 영

향을 미쳤는데, 제116조 제2항에 적극적 조치 조항을 도입하는데에도 영향을

미쳤다.71) 보다 직접적으로는 EU차원의 젠더평등원칙의 발전에 깊게 영향을

받은 여성인권전문 법률가들과 여성단체들이 연대하여 동 헌법개정을 통해 적

극적 조치와 할당제 규정 도입을 강력히 압박했다고 한다.72) 이 과정에서 그

68) Greek Constitution, Art. 116 (2) “Adoption of positive measures for promoting equality
between men and women does not constitute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sex. The
State shall take measures for the elimination of inequalities actually existing, in
particular to the detriment of women.” (https://constitutions.unwomen.org/en/countries/europe/
greece) 동 조항은 affirmative action 조항으로 분류된다.

69) Dia Anagnostou, 위의 글(주 65), p. 279.
70) https://www.hellenicparliament.gr/en/Vouli-ton-Ellinon/To-Politevma/Syntagmatiki-Istoria/;
당시 정부는 헌법의 현대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보장을 위해
다양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로는, Pavlos
Eleftheriadis, “Constitutional Reform and the Rule of Law in Greece“, West European
Politics Vol. 28 Issue 2 (2005), pp. 317-334, 특히 p. 329.

71) Xenophon Contiades et al., “The Constitution of Greece: EU Membership Perspectives”,
National Constitutions in European and Global Governance: Democracy, Rights, the
Rule of Law (Anneli Albi & Samo Bardutzky eds., Springer 2019), p. 646.

72) Dia Anagnostou, “Gender Constitutional Reform and Feminist Mobilization in Greece
and the EU: From Formal to Substantive Equality?”, Canadian Journal of Law and

https://www.hellenicparliament.gr/en/Vouli-ton-Ellinon/To-Politevma/Syntagmatiki-Is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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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의 가장 오래된 페미니스트단체인 Hellenic League of Women’s Rights

(HLWR)과 공조하는 가운데, 성향과 방향이 서로 다른 여성단체들이 – 다른

논쟁적인 이슈들은 제쳐두고 – 적극적 조치 및 할당제 근거조항의 도입이라

는 목표하에 여러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광범한 지지세력을 형성함으로써,

헌법개정을 이루어낸 것이었다.

2. 프랑스

프랑스는 근대 입헌주의를 연 시민혁명과 인권선언, 초기 여성참정권 운동

가들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정치문화로 인해 유럽에서 여성의 의회진

출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1997년 전까지 선출직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6% 정도로 유럽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었다. 1789년 혁명기에 이미 여성

의 정치적 권리가 주장되었지만, 여성의 정치참여는 수 세기 동안 제도적으로,

그 이후에는 사회현실적으로 봉쇄되어, 1944년에야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졌

다. 그러나 고유하고 독창적인 페미니즘 이론이 꾸준히 발전하면서, 법제도적

개혁의 철학적・이론적 기초가 되었다.73)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꾸준히 전개되었으나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다가74) 1982

년, 선거후보자명부에 여성을 25% 배정하는 여성할당제가 포함된 선거법개정

안이 통과되었다.75) 그러나 이에 대해 야당의원들이 헌법평의회(Conseil

constitutionnel)에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 헌법평의회는 헌법 제3조에 비추

어76) 정치적 대표성을 실현하는 원칙은 남녀간의 어떠한 구분도 금한다는 근

거로 위헌결정하였다.77) 헌법개정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동시에, 여성의 정치

Society Vol. 28 Special Issue 2 (June 2013).
73) 이와 관련하여 상세히는, 유서연, “프랑스 남녀동수이론과 운동의 역사와 실제”, 여/성이론
제40호 (2019. 5), 78쪽 이하.

74) 구체적인 내용은, 전학선, “프랑스 정치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위한 남녀동수법과 헌법개정”,
헌법학연구 제14권 제4호 (2008. 12), 203쪽.

75) 여성할당제 입법시도가 무르익고 있었던 것에 반해, 1982년 내무부장관이 작성한 초안에는
여성할당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사회당 Giséle Halimi의원이 여성 30% 할당제
수정안을 냈고, 이것이 다시 정부에 의해 25%로 수정・제출되어, 국회에서 압도적인 다
수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고 한다. 전학선, 위의 논문(주 74), 203-204쪽.

76) 당시 프랑스헌법은 제1조에서 공화국의 기본원리, 일반적 평등원칙, 국가조직의 기본형태
등을 규정하고, 제3조 제1항에서 국민주권원리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국민의 어떠한 부
분이나 개인도 주권의 행사를 특수하게 부여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다음, 제4조에서 정
당의 자유와 민주주의원리 준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77) Conseil constitutionnel, décision n° 82-146 DC du 18 novembre 1982; 동 결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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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이 1990년대 초반부터 남녀동수운동의 형태로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마침내 1999년 7월 8일, 기존 프랑스헌법 제3조에 제5

항으로 “법률은 여성과 남성이 임명직, 선출직 공직에 동등하게 진출하도록 장

려한다.”가 추가되었고, 제4조에 제2항을 추가하여 “정당과 정치단체들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5항에 규정된 원칙의 이행에 기여한다.”는 규정

을 추가하는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78) 이 헌법개정은, 프랑스에서 선거에서의

남녀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개정헌법의 남녀동수 헌법원칙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0년 6월, “의원선거와

선출직에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접근을 위한 법(이른바 동수법[빠리떼법])”79)

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각 정당이 선출직 후보를 공천할 때 반드시 50%를 여

성후보에게 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인구 3,500명 이상의 시의회

선거, 비례대표 상원 선거, 레지옹의회 선거, 코르시카의회 선거, 유럽의회 선

거, 생-피에르-미크론의회 선거의 경우 후보자명부에서 성비 차이가 1명을 초

과할 수 없도록 하고,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의 경우 남녀후보

성비가 2%이상 차이날 경우 성차비율에 따라 정당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

이 삭감되도록 규정하였다. 동수법 제정의 효과로, 2001년 지방선거에서 여성

의원 비율이 25%에서 47%로 상승하였고, 특히 인구 3,500명 이상 도시의 시

의회 의석 중 여성이 47.5%를 차지했는데, 선출된 여성 상당수가 당파를 가지

지 않은 교사나 직업이 없는 주부도 많았다고 한다.80) 반면, 2002년 하원선거

에서는 다수대표제에 적용된 한계를 나타냈는데, 정작 동수법 제정에 앞장섰던

사회당조차 하원의원 후보자에 여성을 36%만 출마시켰다. 그리하여 동수법 강

화방안을 논의하는 동시에 선거모니터링도 강화하였다. 2007년에 동수법 개정

이 이루어졌는데,81) 남녀동수 공천을 명부순위 작성을 통해 우회하는 꼼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보자 명부를 남성와 여성이 번갈아 배치되게(지퍼식) 작성

하도록 하였다.

2007년 총선에서는 여성하원의원 비율이 드디어 39.7%에 이르러 임계치를

소개하고 있는 국내문헌으로, 전학선, 위의 논문(주 74), 207-209쪽.
78) Loi constitutionnelle n° 99-569 du 8 juillet 1999 relative à l'égalité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79) Loi n° 2000-493 du 6 juin 2000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80) 유서연, 위의 논문(주 73), 98쪽.
81) Loi n° 2007-128 du 31 janvier 2007 tendant à favoriser l’égal accès des femmes et des
hommes aux mandats électoraux et fonctions él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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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하게 되었다. 이처럼 점진적으로 높아진 여성의원 비율은 정치 뿐만 아니

라 직업적, 사회적 영역에서까지 남녀동수제를 실현시킬 수 있는 2008년 헌법

개정과 2014년 입법을 이루어낸 동력이 되었다.

2008년 헌법개정은, 입법자로 하여금 남성과 여성의 균등한 대표성을 촉진

하는 조항을 채택하도록 하기 위하여82) 1999년 개정으로 제3조 제5항에 추가

하였던 “법률은 여성과 남성이 임명직, 선출직 공직에 동등하게 진출하도록 장

려한다.”는 조항을 헌법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제1조 제2항으로 옮기고, 문구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법률은 여성과 남성이 임명직, 선출직 공직 및

직업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촉진한다.”83) 그리고 제4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정당 및 정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조 제2항에서 정한 원칙의 실현에 기여한다.” 이 헌법개정에 따라 모든 공직

의 40%를 여성이 차지해야한다는 법이 2012년 제정되었고, 2013년 1월 남녀평

등최고회의(Haut Conseil a l’egalit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를 출범

시켜 대통령령과 총리령으로 세부규칙을 정해 정치영역 외에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여성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화하였다. 마침내 2014년,

성주류화 원칙을 전면에 표명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는 평등실현조

치의 이행을 촉진하는, 포괄적 의미의 “여성과 남성의 진정한 평등을 위한 법”

을 통과시켰다.84)

3. 벨기에85)

벨기에 헌법은, 일반적 평등권 조항으로 ‘벨기에 국민들의 법 앞의 평등’을

규정하는 한편, 제10조에서 남성과 여성의 평등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었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영역에서 여성이 지나치게 과소대표되고 있는 것이

계속 문제로 부각되자,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1980년대 이래 수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86) 1980년 1월 지

82) 남녀동등임금법에 대한 2006년 헌법평의회의 결정(Conseil constitutionnel, décision n°
2006-533 DC du 16 mars 2006)도 정치영역외 평등실현조치의 확대를 위한 헌법적 개혁
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83) 정재황/한동훈, 2008년 프랑스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86쪽.
84)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85) Dia Anagnostou, 위의 글(주 65), pp. 281-282.
86) 할당제 법안이 추진된 경과에 대하여는, Petra Meier, “From Laggard to Leader: Explaining
the Belgian Gender Quotas and Parity Clause”, West European Politics Vol. 35 Issue
2 (March 2012), p. 364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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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선거명부에서 한 성이 75%를 넘지 않게 하여야 한다는 법안을87) 발의하였

지만 최고행정법원인 Belgian Council of State에서 헌법상 평등 및 차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하였다. 1991년 3월에도,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성

공하지 못했다. 지방선거와 유럽의회선거를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들 중

한 성이 80%를 넘지 않게 하고 과소대표된 성별의 후보자에게 적어도 한 명

은 당선가능성이 좋은 위치에 등재하는 내용이었다.88) 이러한 시도들은 의회

내에서 논쟁을 촉발시켰고, 1992년 정부에서는 후보자명부에 하나의 성을 66%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정당에 대하여 국가보조금 일부를

박탈하는 제재규정을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대하여는 이제

Belgian Council of State가 여성할당제에 대한 입장을 약간 조정하였지만, 제

재가 비례성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였다.89) 이후, 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다

양한 논의와 조정이 이루어졌고 1994년 드디어 통과되었지만,90) 논쟁은 끝나

질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할당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이들은, 적극적 조

치(positive action)에 대한 무언가 다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페미니스트들과 여성단체들은 동수(parity) 관념을 중심

으로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문제를 형식

적 평등과 차별금지 문제를 넘어, 남성과 여성이 완전히 평등한(fully equal)

사회를 향한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997년과 2002년 사이에 남성

과 여성을 50%씩 추천하는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10개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

되었다. 비록 단 하나도 표결에 부쳐지지는 못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 성평등

특히 동수민주주의(parity democracy) 개념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공론이

활발해졌다. 결국 2002년 헌법개정에서는 평등조항을 ‘실질적 평등’ 보장의 방

향이 아니라, 아예 ‘동수민주주의(principle of parity democracy)’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평등조항 개정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새로 추가된 헌법 제11bis조

는 “법률, 명령, 또는 [헌법] 제134조에 명시된 규칙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할 것을 보장하고, 보다 특별히는 선출직과 공직에

의 동등한 접근을 촉진한다.”고 하고, 모든 수준의 행정부처에서 양성이 모두

대표될 것을 규정하였다.91)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헌법개정으로까지 이어진

87) Senate, Parliamentary Documents 370/1, 1979–1980.
88) House of Representatives, Parliamentary Documents 1538/1, 1539/1, 1990–1991.
89) House of Representatives, Parliamentary Documents 1316/1, 1993–1994.
90) 상세한 논의과정은 Petra Meier, 위의 글(주 86), pp. 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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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parity) 논의가, 원래 의회내 적극적 조치(할당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루어지긴 하였으나,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문제를 평등권 문제를 넘어 민주주

의의 근본적인 문제로 파악하였고, 그러한 성비 불균형(gender imbalance)은

국가기관의 기능의 왜곡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4. 독일

1949년 제정된 독일기본법은 제3조 제2항으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

를 가진다”고 하여 일반적 평등조항 외에 별도의 남녀동권조항을 두고 있었

다.92) 이 조항은 남녀의 생물학적 특성에 기한 차별만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평등보장 조항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보상적 조치의 근거조항으로까지 이해가 확대되었다.

1990년 동・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활발한 헌법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동・
서독의 페미니스트들의 강력한 지지와 여성국회의원들의 정파간 연합, 시민사

회 운동가들의 노력에 힘입어, 1994년 헌법개정에서 국가의 남녀평등을 적극적

으로 관철시킬 의무가 기본법 제3조 제2항 제2문으로 삽입되었다(“국가는 여

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사실상의 관철을 촉진하며, 기존의 불이익을 제거

하기 위해 노력한다.”93)). 그러나 이 헌법개정 과정에서도 그리고 이후에도, 새

로 삽입된 조항이 성별에 따른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 action)을 정당화

하는지, 즉 헌법이 할당제와 같은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허용하는지는 여전

91) The Belgian Constitution, Art. 11bis (https://constitutions.unwomen.org/en/search?keywords=
belgium)
“The law, federate law or rule referred to in Article 134 guarantees that women and
men may equally exercise their rights and freedoms, and in particular promotes their
equal access to elective and public mandates.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the Governments of the Communities and the Regions
include both women and men.” (이하 생략)

92) 기본법의 남녀동권조항 도입의 배경과 의의에 대하여는, 신옥주, “실질적 성평등실현 관
점에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조치에 대한 연구”, 서울법학 제26권
제2호 (2018. 8), 64-65쪽.

93)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3 (2) “Mä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 Der Staat fördert die tatsächliche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en und Männern und wirkt auf die Beseitigung bestehender Nachteile hin.”; 당
시 ‘여성의 동등한 참여권’ 보장 조항, ‘동권 촉진을 위한 국가목적’ 조항 등도 제안되었으
나, “남녀동권의 실질적 관철”이라는 문구로 타협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자세히는 신옥
주, “헌법상 남녀동권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제10권 제2
호 (2009. 5), 66-6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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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논쟁거리로 남았다.94) 이 문제 역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었

는데, 연방헌재는 과거의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의 우대조치는 헌법상 평등조

항을 제한적으로 해석할 때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연방헌재는 기본

법 제3조 제3항에 반영된 간접적, 결과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도, 그에 대한 보

상으로 여겨지는 적극적 우대조치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고 설시하였다. 이처

럼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법적 수용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별도로

헌법에 동수원칙(parity)까지 도입하는 흐름에는 동참하지 않았다. 대신, 독일

은 공천할당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고 정당들이 자발적으로 할당제를 운영

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여성의 정치참여를 촉진시키자는 세계적 흐름에 동참

하여 왔다.

그러던 중, 독일 개별 주 차원에서 비례대표 공천시 남녀 동수를 공천하도

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동수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2019년 1월 브란덴부

르크주 의회에서 동수법이 통과되었고, 2019년 7월에는 튀링엔주 의회에서도

동수법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여성후보자 동수추천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웠던

소수정당을95) 중심으로 주 헌법재판소들에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2020

년 7월 15일 튀링엔주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동수법을 위헌판결하였고,96) 2020

년 10월 23일에는 브란덴부르크주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수법을 위헌판결하였

다.97) 위헌판결의 주된 근거는 청구인 정당의 후보자 결정권 침해와 주민들의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권의 침해였다.

여기에서는 튀링엔주 동수법에 대해 내려진 위헌판결의 이유를 간략히 살펴

보겠다. 심판대상은 2019년 7월 30일 통과된, 동수제를 도입하기 위한, 튀링엔

주 선거법의 제7차개정법률,98) 이른바 동수법(Paritätsgesetz)이고, AfD(독일을

위한 대안당)가 동 법률에 대해 추상적 규범통제에 의한 위헌여부 심판청구를

한 사건이다. 청구인인 AfD는, 동법이 ⅰ) 주민들은 헌법상 국민주권 원리에

94) Dia Anagnostou, 위의 글(주 65), p. 277.
95) 2013년과 2017년 연방의회선거에서 독일의 정당별 여성후보 추천비율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여성후보를 낸 정당은 Linke와 Grüne였고, 그 다음이 SPD, CDU/CSU, FDP, 가장
적은 여성후보를 낸 정당은 AfD였다. Daniela Arregui Coka, Ronny Freier & Johanna
Mollerstrom, “Gender parity in German poilitics: further effort required”, DIW
Economic Bulletin 37 (2017), p. 369.

96) Thüringer VerfGH, Urteil v. 15. 7. 2020 – VerfGH 2/20 [청구인: AfD].
97) Brandenburg VerfGH, Urteil v. 23. 10. 2020 – VfGBbg 9/19 [청구인: NPD] & VfGBbg
55/19 [청구인; AfD].

98) Siebte Gesetz zur Änderung des Thüringer Landeswahlgesetzes - Einführung der paritätischen
Quotierung - vom 30. Juli 2019 (GVBl. 2019, S.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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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각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을 행사하여야 하고, 이때 국민들은 하

나의 통일된 국민으로서 국가권력(형성)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주체이지 나누

어질 수 없다는 점, 민주주의 원리는 형식에 관한 것이지 내용을 묻는 것이 아

니므로 남녀가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남녀동수 의회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원리

를 침해하고, ⅱ) 개인들의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자유와 평등의 선

거원칙을 침해하고, ⅲ) 정당이 후보자명부를 결정할 자유, AfD와 같이 여성후

보자를 50% 충원하기 어려운 정당이나 여성유권자에게 호소력이 낮은 정당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어필할지 결정하고 활동할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다른 (특히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그로 인해 결국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의 자유와 기회균등권을 침해하여 위헌

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튀링엔주 헌법재판소는, 동수법은 1) 민주주의원리의 핵심이 국민

주권인데, 동수법은 모든 국가기관 구성의 정당화주체로서 통일적인 국민

(einheitliches Staatsvolk)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진 집단을 상정한

다는 점, 그리고 민주주의원리에서는 자기결정이 중요한데 동수법은 민주적 선

거의 결과를 미리 확정한다는 점에서 튀링엔주 헌법 제44조 제1항 제2문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원리에 반한다는 점,99) 2) 모든 시민들은 선거에 있어 후보

자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후보자로 선택될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데 동수법은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고, 정당 구성원들에게 후보자명부를 결정할 권리를 제약

하는 등, 튀링엔주 헌법 제46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선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100) 3) 동수법은 정당으로 하여금 여성 또는 남성 유권

자를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여성참여비율이 낮은 정

당으로서 활동할 자유를 침해하고, 여성당원이 부족하여 후보자명부에 남녀 동

수배정을 하기 어려운 정당에 대해 불리한 취급이 된다는 점에서 기본법 제21

조 제1항의 정당의 자유와 기회균등권을 침해한다는 점,101) 4) 의회의 구성이

시민(주민)들의 구성을 반영해야 한다는(spiegeln müsse) 생각은 헌법적으로

근거를 가지지 아니하며, 의회민주주의 정부시스템 안에서 대표란 전체 시민

(주민)의 대표(Gesamtrepräsentation)이지 특정한 집단의 대표가 아니라는 점,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의미하는 것이지 [부분적] 집단의 주권을 의미하는게

99) Thüringer VerfGH, Urteil v. 15. 7. 2020 – VerfGH 2/20, S. 7-9.
100) Ibid., S. 9-10.
101) Ibid., S.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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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는 점, 그리고 민주적인 의회 선거란 유권자와 정당이 누가 의원이 될지

와 어떻게 의회가 구성될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102) 5) 발생사적으로

튀링엔주 헌법상 평등조항(제2조 제2항 제2문)이 – 그것보다 나중에 만들어

진 – 기본법상의 적극적 조치의무조항(제3조 제2항 제2문)과 같은 의미도 아

니고 그 해석에 구속되지 않아 동수법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으며,103) 6) 결

국 동수법의 입법목적은 정당성이 없고, 그 제한도 좁은 의미의 비례성에 비추

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며,104) 동법을 위헌무효 선언하였다.

5. 소결

위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의 정치적

불평등이나 과소대표성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할당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기존 헌법의 형식적 남녀평등 조항의 해석과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헌법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무

(그리스의 경우) 또는 ‘정치영역에서의 남녀 동수보장’조항을(프랑스의 경우)

도입하게 된다. 단, 적극적 조치 조항은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 평등으로 해

석・적용할 수 있는 근거로서 할당제 자체의 위헌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겠지만, 만약 할당제의 구체화 수준(예컨대, 여성 30%

할당은 합헌이지만, 40%는 과다하다, 지퍼식 공천은 위헌성이 있다는 등의 주

장이 제기될 경우) 또는 제재조항의 위헌성을 문제삼을 경우, 헌법적으로 완벽

하게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여기에는 다시 헌법상 ‘적극적 조치’의 의미 내

지 ‘실질적 평등’의 개념에 대한 해석문제가 결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정치적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수적으로 동등하게 대표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시 선출직 등 정치영역에서 남녀동수 보장

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벨기에의 경우) 잠정적 결론이 내려

진다. 물론, 여전히 사회적 공감대와 정치영역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

운 남녀동수대표성 확보의 문제가 – 국가질서에 대한 근본적 결단이 필요할

때 비로소 성사될 수 있는 – 헌법개정이라는 높은 산을 넘을 수 있을지 회의

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사례에서 보듯이, 실질적 평등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조치

102) Ibid., S. 12.
103) Ibid., S. 13-14.
104) Ibid., S.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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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 헌법적으로 수용된 국가에서도, 동수법을 제정하여 남녀동수공천을 의

무화하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신중하게 돌아볼 필요

가 있다. 물론 해당 재판부에서 채택한 위헌 논거들은 정치적 대표 개념에 대

한 이해를 달리할 경우 반박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반드시 다른 국가의

사법부까지 기속할 만한 타당성을 가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비교헌법

의 방법론 차원에서 보면, 사법부에서 외국 판례의 논리를 원용할 때에는 해당

판결의 심판기준과 심판대상이 모두 해당 국가의 헌법과 실정법규범이고, 심판

대상 규범은 그 국가의 정치제도와 사회적 맥락을 바탕으로 형성되고 실행된

것이므로, 위헌성이 논증되는 맥락(예컨대, 선거제도 관련 입법은 그 나라의

정부형태, 정당정치의 룰과 관행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이 다르고, 궁극적으

로 해당 사법부가 따르는 고유한 법리나 지배적 이론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

에, 극히 신중해야 한다.105)

그러나 만약 해당 주헌법에 명시적으로 동수원칙 내지 선출직 동수보장 조

항이 있었더라면, 문제되었던 동수법이 위헌무효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서 남녀동수공천 내지 동수의회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을 통해 평등권 조항이나 피선거권 조항에, 또는 국민주권조항이나 국

가목표조항에 ‘정치영역에서의 남녀 동수보장’조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된다.106) 그것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을 개정하여 구

체적인 선거제도와 의석배분방식을 연계하여 개혁해 나가는 것이 헌법적 분쟁

과 당분간의 정치적, 사회적 저항을 극복하면서 제도를 안착시키는 길이 될 것

으로 보인다.

Ⅳ. 민주적 대표의 관점에서 남녀동수 의회의 헌법적 정당성 및

헌법적 도입가능성

1. 관점의 전환: 성차별 문제를 넘어 민주적 대표구성의 문제로

대의제의 핵심은, 국민주권을 전제로, 모든 남녀가 동등한 시민권을 갖고 대

105) 윤정인, “헌법재판에서 비교헌법의 유용성과 한계”, 헌법연구 제1권 제1호 (2014. 9), 56쪽.
106) 같은 의견으로 이정진,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와 여성할당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인

식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제37권 제2호 (2019), 275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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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선출/정당화하여 국가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다. 주권자 국민은 남성과

여성 절반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를 re-present하여야 할 대표는 남성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대표가 잘못 구성되어 대의기구의 결정과 심

의 모두가 해당 공동체의 정체성에서 멀어지고, 주권자 집단의 진정한 의사와

도 멀어지고 있다. 대표되지 못한 집단은 대의기구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
소외됨으로써 대표되는 자의 구성과 대표하는 자의 구성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이는 결국 대표(representation)가 왜곡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표의 왜곡이 발생한 이유는, 국민주권과 정치적 대표라는 고도로

추상화된 개념이 형성되던 공간에서, 국민의 대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규정하였

는지에서 비롯되었다. 예컨대 프랑스에서 국민주권론이 발전하던 시기(프랑스

혁명기)에, 국민의 대표는 성별 차이 등 개인의 속성이 제거된 무성의 존재로

서 추상적 개인으로 관념되었다. 봉건제적 신분제나 차별을 극복하고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국민주권을 구현해야 할) 국민대표

모두에게서 개인간 구체적 차이나 성별에 의한 차이는 부여할 수 없었던 것이

다. 그리하여 종교, 성별, 인종, 민족 등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추상적 존재로

서 국민 전체를 대표하여야 할 국민의 정치적 대표를, 성별(sex)을 근거로 하

여 부분적으로 다른 취급을 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국민주권원리에 위반한다는

논리를 구성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에게 존재하는 여러 속성 중, 특히 성

별을 무시하고 일원적, 통일적으로 구성한 국민주권 관념은, 엄연히 존재하는

성별 구분, 성역할 및 성차별을 외면하고, ‘모든 인간의 권리’라는 이름 하에

당시의 정치적 영역을 지배하였던 남성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허구성을 띈다. 사회의 절반을 구성하는 여성들이 정치적 대표 구성에 있어서

는 절반을 가지지 못한다는 사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성

별이 불균형하게 구성된 대표는 오늘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흠결있는 대의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설명되고 있다. 그리하여 정치영역에서 여성의 과소대표

는 여성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부정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결함과 대표성

의 위기를 상징한다고 할 것이다.107)

종래에는 이와 같은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문제가 주로 여성주의적 관점에

서 젠더 불평등(gender inequality) 문제로 다루어졌다. 실제로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는 정치적 자원에 있어 과소지배를, 남성의 과다대표이자 과잉지배의

레토릭으로 그려졌고, 젠더평등 관점에서 부당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런데

107) 국내문헌 중 가장 대표적으로는, 김은주, “남녀동수 민주주의의 철학적 기초”, 여/성이론
제40호 (2019. 5), 37쪽; 같은 이, 위의 글 (주 45), 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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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유럽평의회 평등위원회 설립 1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동수민주주의

(La démocratie partitaire)” 개념이 등장하였고,108)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대표

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필수요건이라고 선언하였다.109) 민주주의의

본질에 비추어 여성이 배제된 현실은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기초에 대한

도전으로서, 여성 개개인과 관련된 부정의의 문제를 넘어 민주주의의 결함이나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상징한다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된 것이다.110) 이후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문제는 – 정치영역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 Parity

개념과 쌍을 이루어 실천적 목표로 주장되기 시작하였다. 사실 parity는 ‘동등

함’, ‘균형을 이룸’, ‘공평’, ‘평등’ ‘비례에 맞음’ 중 그 어느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인데, 프랑스에서 이전부터 발전한 남녀동수이론의 맥락과 결합해서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핵심개념인 gender parity를 정확히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다.111) 이에 gender parity는 연구자별로 “남녀동

수”, “동수”, “동수제”, “젠더동수”, “젠더균형”, “성평등” “성균형” 등으로 표기

되는데, 개념의 내포를 정확하게 옮긴 번역어를 선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

라서 “젠더 패리티”라고 그대로 쓰는 경우부터 “동수”로 쓰는 경우112), “남녀

동수”로 쓰는 경우113), 반면에 처음 동수 민주주의(La démocratie paritaire)가

표제로 나온 취지와 프랑스에서의 동수이론 전개에 전제된 성별관념을 고려할

때 “남녀동수”로 쓰는 것을 반대하는 견해114)까지 있다. 여러 측면을 고려한

결과, 이 논문에서는 ‘의회구성에 있어 남녀의 성비를 그 인구비례에 맞게, 즉

108) Mariette Sineau, Parité – Le Conseil de l’Europe et la participation des femmes à
la vie politique, 2004, pp. 12-15.

109) Elisabeth Sledziewski, La démocratie paritaire. Quarante années d’activités du Conseil
de l’Europe, Conseil de l’Europe, 1992.

110) 이는 1960-70년대 유럽의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관심, 1980년대 형식적 평등을
일정 부분 달성한 후 실질적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관심이 집중되었던 일련의 흐
름을 반영한 것이다.

111) 관련한 논의로, 김은희, “한국에 온 ‘남녀동수(Parité)’: 페미니스트정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성이론 제40호 (2019. 5), 65쪽 이하 참조.

112) 이진옥, “남성지배 해체의 기획, 동수”, 여/성이론 제40호 (2019. 5).
113) 정애령,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보를 위한 헌법규정 신설에 대한 고찰 – 유럽국가 헌

법의 남녀동등권 규정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유럽헌법연구 제26호 (2018. 4); 권수현,
위의 글(주 47); “남녀동수제”보다는 “남녀동수”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밝히면서, 남녀
동수는 여성할당제의 대체물이나 여성대표성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제도나 정책수단이라
기보다 평등한 민주정치를 위한 기본원칙이나 최소규범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견해로, 김은주, 위의 글(주 107), 35쪽.

114) 김은희, 위의 글(주 111), 70쪽. 이 글에서는 gender balance나 gender parity 말고 젠더
정의나 민주주의 차원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같은 글,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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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씩 구성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일의적으로 분명히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에

서, “남녀동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렇다면, ‘의회내 여성의 정치적 저대표성’ 문제의 해결책을 ‘정치적 불평등

과 할당제’의 관점에서 ‘민주적 대표와 남녀동수’의 관점으로 전환할 경우 어떤

실익이 있을까.115) 우선, 할당제의 관점에서는 여성을 여성으로서 공통의 이해

와 정체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간주하고, 차별당해온 존재로서 정치적 기회의

일부를 할당해줄 대상이라고 전제한다. 반면, 민주적 대표 구성의 관점에서 동

수의회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을 상정하고, 주권을 가진 시

민 절반 그대로가 대표하는 자의 절반이 되도록 맞춰주어(보정해주어), 현재와

같이 왜곡된 대표 구성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대표 개념의 정상화) 따라서, 동

등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시민 절반이 그들 스스로 왜 대표기구에 ‘포함되어

야’ 하고 그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

다.116)

둘째, 할당제는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적 견지에서 이루어지는 적극적 우

대조치로서, 실질적 평등의 사실상의 관철을 통해 결과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적극적 조치의무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일

반적 평등보장 조항만 가지고는 실질적 평등으로 확장해석하는 것에서 더 나

아가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근거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존

재한다.117) 반면에 대표제 원리를 통한 동수의회의 이론적 구성은, 그러한 논

란을 비껴갈 수 있다. 헌법상 국민주권과 대의제원리, 국회의 민주적이고 평등

한 구성에 대한 규범적 요청으로부터 민주적 대표 구성을 위한 동수의회의 근

거를 구성해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할당제에서와 같이 여성에게 일정한 비율의 의석을 할당할 경우 마치

여성을 특별히 우대하는 조치로 느껴질 수 있지만 – 그로 인하여 특혜와 역

115) 전자의 관점이 옳지 않다거나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Gender
equality 프레임에 기반하여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제도화해온 수십 년간의 연구
와 운동이 없었으면, 여성의 정치적 대표의 현실을 지금 수준까지 발전시킬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필자는 헌법학자로서 이 사안을 대표, 민주주의, 헌법적 법리를
중심으로 논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116) Anne Phillips, 위의 글(주 4), p. 179.
117) 실질적 평등은 parity democracy를 정당화하는데 불충분하므로 gender parity를 권리 관

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이론의 관점에서 다루자고 제안하는 Blanca Rodríguez-Ruiz &
Ruth Rubio-Marín, “On Parity, Interdependence, and Women’s Democracy”, Feminist
Constitutionalism – Global Perspective (Beverley Baines et al. ed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pp. 196-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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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주장을 야기하곤 한다 – Parity는 일정하게 설정되는 비율이 아니라 반

반, 즉 50% : 50%로 확정함으로써 중립적으로 보인다.

넷째, 할당제에서는 ‘여성이 25.5%나 된다’, ‘조금만 더 끌어올리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가능한데, 이 경우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강조하고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조금만 더 그 능력과 적합성을 입증하면,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주게 된다. 그러나 동수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남성

과 여성이 – 여하한 조건이나 능력을 불문하고 – 50% 대 50%으로 구성되

어야 한다는 논리이므로, 능력주의에 기한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없고, 여성과

남성을 비교하는 기준이 불필요하다.

2. 민주적 대표 관점에서 본 남녀동수 의회의 정당성

여성할당제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남녀동수 의회구성에 대하여도 다양한

의심 내지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심지어, 여성할당제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도

남녀가 동수로 구성되는 의회는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견해를 제시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남녀동수 의회는 할당제와 이론적・규범
적 근거와 제도적 목표에 있어서 구별된다. 아래에서는 남녀동수 의회 구성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논거들을 검토해보겠다.

첫째, 남녀동수로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대표를 구성

하는 대의제 원리에 반하며, 인위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주

장은 대의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선거 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와 동일시하는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118) 대의제 민주

주의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오히려 국민들 중 어느 한 집단이나 계층이

과소대표되거나 과다대표되지 않고 국민의 다양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의회

를 구성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의 요청이라 할 수 있고,119) 한 성에 의한 의회

의 독점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보아도120)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보다 충실하

다고 볼 수 있다. 남녀동수 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후보자 명부에 남녀

동수 공천을 의무화한다든가, 국회의석을 50:50으로 지정하고 남녀 후보자를

동반하여 출마시키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118) Nadia Urbinati, “Why parité is a better goal than quotas”, International Journal of
Constitutional Law Vol. 10 No. 2 (2012), p. 465.

119) 김선화, 위의 글(주 57), 194쪽.
120) 신기영, 위의 글(주 53),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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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민주적 과정에 결과의 평등을 관철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러한 주장은, 현재의 민주주의 상태에 만족하

면서 그것을 더 발전시킬 필요도, 그 안에 존재하는 흠결을 보완할 필요도 없

다고 볼 때에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대표의 왜곡이 발생

한 대의제 민주주의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이며 대표제의 위기를 함축한다.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만 이해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권의 행사를 통해

선거에서 경쟁한 정당이나 정치인들 사이에서 선출된 사람들이 대의기구를 구

성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메커니즘

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선거권의 행사와 대표의 선출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대표를 통해 개인

들이 제대로 대표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선거집단

과 피선거집단을 구성하여 정치적 평등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121) 민주주의에

반하거나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이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면서 경쟁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최선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대신,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국민주권원리, 공평한 대표구성, 선거의

자유와 공정, 인권과 소수자권리의 존중 등 다양한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지

최선의 민주주의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할당제에 대하여

제기되는 비판과 마찬가지 맥락에서, 남성들이 선거에서 경쟁할 기회를 불리하

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할당제가 과거의 차별을 시정하

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라면, 남녀동수 의회는 ‘의회’구성에 있어 온 국민의

대표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서,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의

제가 운영되는 한 시행되어야 할 원칙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하면서 어

떤 집단의 대표될 권리(right to be represented)가 외면되도록 대의기구를 구

성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할당제를 20년간 운영해본 결과, 의무화된 비

례대표 선거에서만 예상한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 권고사항인 지역구 공천에

서의 여성할당은 자발적 준수에 대한 희망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이고, 기성정

치인들로부터의 저항도 크다. 뿐만 아니라, 할당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역

구 공천도 의무화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개선입법이 필요하다는 논의

가 충분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오히려 비례대표의

121) Sylviane Agacinski, Politique des sexes, Seuil 1998 (Trans. by Lisa Walsh, Parity of
the Sexe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1, p. 153 이하, 특히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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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줄이는 시도를 한 것이 국회이다. 이러한 상황만 보아도, 국회내에서 남

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협조적으로 공존하고 있다기보다는 여전히 정치적 지배

력이 편중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점을 보정하고자 하는 것이 동수국

회의 구상인 것이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이 선출되도록 우대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넷째, ‘남녀’ 동수라는 개념이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소외시킨다고

비판할 수 있다.122) 그러나 우선 전제할 점은, 여기에서 주장하는 남녀동수는

민주주의의 구성에 관한 것이므로, 남성과 여성 외로 구분되는 성별

(intersexuality)을 가진 시민을 사회적・정치적으로 배제하거나, 남성과 여성이

라는 성별구분에 입각한 보편적 이론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반드시 어

느 영역에서나 ‘남녀동수’가 관철되어야 한다든가, 심지어 남성과 여성의 성비

가 6:4가 될 경우에도 엄수해야 할 헌법적 원칙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동수 의회’라는 개념은 위에서(Ⅳ. 1.) 살펴본바와 같이 현재 인구의 절반

을 구성하는 여성이 의회에 그 마땅한 숫자만큼 대표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

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선택된 용어이다. 그 개념 속에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배제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제3의 성을 법

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규범적 요청이 여성이 남성의 숫자와 동

일하게 대표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민주주의 제도본질적 요청을 배척할 논거는

되지 않는다. 전체 시민들이 남성, 여성 또는 제3의 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현재와 같이 남성이 인구수대비 과다대표된 국회구성원리 내지 구성방식을 수

정하자는 관점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제3의 성으로 분류되는 시민들의 집단적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다섯째, 유권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30%도 아니고 심

지어 50%는 할당제보다 더 심각한 침해라고 비판할 수도 있다. 이것은 남녀동

수 의회를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 내지 의석배분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만약 비례대표를 전면화하여 50% 여성공천을 의무화

하거나 지역구까지 50% 여성공천을 확장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하여 유권자가 선택할 자유는 여전히 남아있다. 오히려

50:50 국회를 구현하기 위한 선거제도나 명부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조합하

느냐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지가 더 다양해질 수도 있다.

여섯째, 여성참여비율이 높은 정당에 대한 특혜로서 선거에 평등하게 참여

122) 이러한 맥락에서 남녀동수 개념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견해로, 김은희,
위의 글(주 111), 7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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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이는 (위 Ⅲ. 4.에서 살펴

본) 독일의 주 동수법에 대하여 위헌심판을 청구한 정당이 주장한 위헌논거이

기도 했다. 그러나 정당에게는 예고된 공천기준에 따라 당원을 모집하고 후보

자를 발굴・선별하고 명부를 작성할 자유가 주어져 있다. 또한 남녀동수라는

기준은 예측가능하고 항구적이다. 따라서, 여성참여비율이 높지 않거나 여성에

게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은 강령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라 할지라도 선거에서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하여는, 즉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최선을 다해 여성

참여율을 높이는 캠페인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123) 아무리 해당 정당이 여성

일반에게 호감을 얻지 못할만한, 또는 심지어 여성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홍

보하고 있다 해도, 일단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 국민 전체의 대표로서 활동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입장을 고수할지 말지, 사전에

준비하여 선거에 참여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사실

동수공천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여성비율을 갖고 경쟁하는 것은 아

니기 때문에, 선거과정에의 평등한 참여권이나 기회균등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할당제로도 언젠가 50:5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동수국회

를 위한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할당제도 궁극적으로는

성별이 균형잡힌(gender balanced) 의회를 이상으로 삼았으면서도 현실을 고려

하여 단계적 접근책으로서 30%와 같은 최소기준 내지 임계치를 설정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조치의 이론적, 전략적 방향과

동수국회의 그것은 다르다. 즉 동수국회는 직접적으로 국민주권과 대의제민주

주의 원리에 의하여 정당화되며, 어느 정도면 되었다는 식의 점진적으로 증가

하는 달성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최종적 목표인 50%를 바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할당제의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이유는, 기회만 되면 할당제를 지키지 않고 우회하거나 심지어 ‘이제는

남녀평등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항상 존

재하기 때문이다.124) 국회의 남녀구성비는 최소수준에서 만족하거나 절충할 사

안이 아니라, 당위적으로 인구비를 반영하여 남녀동수로 구성되어야 할 문제로

123) 프랑스의 La République en Marche의 경우, 2017년 창당 초기부터 동수(parité)를 목표로
표방하고, 남녀동수 선거명부를 작성하여, 선거캠페인에 성공하였다. 관련기사: https://
www.bbc.com/news/world-europe-39881266

124) 그러한 경향에 대한 지적으로 김은경, “30%여성할당과 50:50남녀동수”, 여성우리 제62호
(2019 10), 19쪽.



남녀동수(Gender Parity) 의회구성의 헌법적 정당성 / 윤정인  67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향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

요청된다.

3. 한국헌법상 Gender Parity 도입을 위한 노력

그동안 한국에서도 여성단체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할당제를 확대하는 차

원을 넘어 남녀동수를 제도화하기 위한 활동과 연구가 상당히 이루어졌다.125)

선거에서 남녀동수 후보자를 요구하는 운동의 뚜렷한 형태는 2010년 지방선거

를 앞둔 2009년경부터 찾아볼 수 있는데126) 이 시기 여성단체들이 중심이 되

어 ‘2010년 지방선거 남녀동수 범여성연대’를 결성한 후, 지방의원 비례대표 의

석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선출직의 30%를 여성에게 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

거법 개정을 요구하였었다.127)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여성계와 여성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확대방안으로 의석할당제, 여성전용선거구

제, 남녀동반선출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여성비율을 50%까지 확

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스웨덴의 정당들이 시행하고 있는 50% 여성할당제와

프랑스의 동수법을 주요 해외사례로 소개하며, 선거관련 법제의 개선을 촉구하

였다.128) 2014년부터는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남녀동수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

적 논의와 학술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논의를 확장해나가는 노력을 이어갔고,129)

해외의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동수제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125) 남녀동수에 대한 국내의 학술적 논의의 진행경과에 대하여는 김은희, 위의 글(주 111),
59쪽 이하 참조.

126) 김은주, 위의 글(주 107), 35쪽.
127) “지방의원 공천 30% 여성할당해야”, 연합뉴스 2010년 2월 24일자 기사, https://www.yna.

co.kr/view/AKR20100224125800005. 그러나 최종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선거구 단위로
광역과 기초를 합하여 최소 1명 이상의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도입
되었고, 동 규정의 영향으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초의원선거에서 여성의원 비
율은 6.6%, 광역의원선거에서는 3.2% 증가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남녀동수
제, 여성명부제, 여성전용선거구제 등의 도입이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정진,
“지방선거의 여성 당선자 현황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887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
7. 23).

128) 김은희, [발제문]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모색”; 김은주, [토론문]
“대안은 정당개혁과 남녀동수다”, 지방선거 여성정치참여 확대방안 토론회 자료집
(2013. 8. 21) 등.

129) 남녀동수운동의 취지를 일반에 소개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김은주 소장은 2013년
말부터 2014년 초까지 여성신문에 “남녀동수 칼럼”을 연재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왜 지금 남녀동수운동을 시작해야 하나”(2013. 10. 29);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남녀동수가
답이다”(2013. 12. 31); “남녀동수와 여성할당제, 무엇이 다른가”(2014. 2. 24) 등.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List.html?sc_serial_code=SRN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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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적된 결과로, 지난 2016∼18년에 진행된 헌법개정 논의에서 ‘적극적 평등

실현조치’의 근거규정과 ‘공직진출에 있어 남녀동등 참여규정’을 포함한 개헌안

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헌법개정여성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에 의해 제안되기에 이르렀다.130) 각 단체가 제시한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헌법개정여성연대안131)에서는 성평등과 정치, 경제, 가족, 재정 등 영역별 성

주류화 관점을 고려한 개정시안을 제시하였다. 안 제11조 제1항 일반적 평등조

항 다음에 제2항으로 남녀동등권을 별도조항으로 명시하고, 동항 제2문에 남녀

의 동등한 권리의 실질적 실현과 불이익 개선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무조항

을 도입하였다. 특히 제2항에서 ‘남성과 여성’의 기술 순서에 있어 “여성과 남

성”으로,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으로 기술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여

성할당제 순번 부여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제4항에서는 선출직

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하여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동수

보장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 영역의 성주류화와 실질적 성평등실현 의무를 뒷

받침하기 위하여 정부의 성인지 예산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안

제54조).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여성과 남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남성과 여성 동권의 실

질적 실현을 촉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

한다.

④ 국가는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한다.

제54조 ④ 정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간의 불평등

을 해소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안132)에서는,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당의 의무를 명기

130) 정애령, 위의 글(주 113), 107-109쪽 참조.
131) 여성계에서 성평등 관점의 개헌을 위해 결성한 ‘헌법개정여성연대’에서는 2016년 7월 헌법

개정논의에 착수하여, 8개월간 워크숍과 전문가 초청토론회를 통해 헌법 전 조문을 검토한
끝에 2017년 2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성평등과 헌법”제하의 토론회에서 헌법개
정안을 제시하였다. 기본권 부분, 특히 국가의 평등실현의무와 여성의 정치대표성 관련 개
정의견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의 “여/성평등과 헌법: 쟁점과 대안”의 제하의
발표를 참고하였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00
(최종검색: 2021. 7. 6)

132)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1월 25일 성평등 개
헌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개헌논의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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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안 제8조 제3항), 일반적 평등권 조항에 차별금지사유를 추가한 후, 이와

별도로 실질적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책무조항을 신설하였다

(안 제13조 제3항). 특히 통일, 평화, 안보 분야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여성과 평화 안보에 관한 결의안 1325호(UNSCR 1325)”133)의

취지에 따라 “안보 및 평화 통일” 영역을 강조하였다(안 제14조 제1항). 나아

가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하여 선출직, 공직 진출을 비롯한 모든 분야의 동

등권을 명기(안 제14조 제2항)하였다.134)

제8조 ③ 정당은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3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제14조 ①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존하는 성차별과 폭력을 제거하

기 위하여 고용, 노동, 임금, 혼인과 가족생활, 복지, 재정, 안보 및 평화

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보
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출직과 공직 진출에서 남녀의 동등한 참

여를 촉진하고, 모든 직업적・사회적 지위의 동등한 접근 기회를 보장

한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안135)에 대한 ‘기본권・총강 분과’의 검

토의견에 따르면, 성평등 조항(안 제14조)의 개정과 관련하여 1995년 북경행동

강령의 취지하에 우리나라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고 여성가족부로 발전된

연혁,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에 의해 발생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여 국가정책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관점을 고려하였다고 밝히

133) 동 결의안과 관련한 여성가족부의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대하여 개관하려면, http://
www.mogef.go.kr/sp/geq/sp_geq_f014.do 참조.

134)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 실현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헌법 개정 10대
과제” (2017. 11. 28.), http://women21.or.kr/index.php?_filter=search&mid=politics&search_
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D%97%8C%EB%B2%95&document_srl=10387
(최종검색: 2021. 7. 6)

135) 제20대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
성을 의결하고 (2016. 12. 29), 2017년 2월 2일 개헌특위와 이들이 선정한 전문가들로 구
성된 자문위원단(53명)의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11개월간의 활동 끝에 동년 12월, 분
과별 개헌초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상세한 활동경과에 대하여는, 국회헌법
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 14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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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선출직을 포함한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확대규정의 신설(안 제15

조)과 관련하여서는, 모든 정부정책, 법제정, 법적용 및 해석에 있어 여성과 남

성의 동등참여와 책임의 동등성을 포함하는 취지임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해

당 자문위원회안 보고서에는 공직 진출의 남녀 동등한 참여를 명시하는 일은

“주권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는 일”로서, “모든 수준의 대표성에 있어 민주주

의를 좀먹는 명백한 불평등을 더 이상 숨겨서는 안될 것임. 현행 헌법은 여성

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지위를 제공하지 않고.... 이는 민주주의 자체가 불완

전하며 미완성임을 입증하는 일. 그동안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들은 매번 저지당해왔고 이런 이유로 남녀 동등한 참여로의 개헌은 불가

피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136)

제14조 ③ 국가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 현존하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한다.

제15조 ② 국가는 선출직, 임명직 공직 진출에 있어 남녀의 동등한 참여

를 촉진하고, 직업적, 사회적 지위에 동등하게 접근할 기회를 보장한다.

한편, ‘정당・선거 분과’에서도 ‘남녀동수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였는데, 프랑

스 헌법과 그에 근거한 남녀동수법을 참고하여, 법률로써 남녀동수제를 도입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자문하면서 아래와 같은 조항의 신설을 제

안하였다.137)

제10조 <신설> 법률은 공직 선거를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

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회에서의 개헌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약대로 2018년 6월 지방선거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하여 대

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동 개헌안 작성을 위한 자문

기구로 2018년 2월, 대통령직속 정책위원회(2017. 12. 15. 출범) 산하에 ‘국민헌

법자문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총강・기본권 분과, 정부형태 분과, 지방분

권・국민주권 분과의 3개 분과로 구성된 동 특위는 단 한 달 간의 활동만으로

136)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 62-64쪽. 나아가, “형식적 평등은
현실의 평등이 되어야 함을 선언하는 헌법이 되어야 함”이라고 하고, “... 여성차별적 지
위가 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수치스러운 ‘한국적 예외 상황’을 해결해야 할 때임”이라
고 기재하고 있다.

137)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1), 3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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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자문안을 2018년 3월 13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 동 국민헌법자문특위안

원안에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의무’나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보장’ 조항이 포

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여성계 인사들이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2안을 제

시하여 최종 자문안에 포함되게 되었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장
애・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
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1안]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안] ② 국가는 고용・복지・재정 등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과 폭력을 제거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하며, 선출직・임명직의 공직 진출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위 자문안을 기초로 성안된 개헌안은, 2018년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국민에게 설명하고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한 후, 26일 대통령 개헌안으로 발의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범여성계에

서 공동으로 제안하고, 심지어 국민헌법자문특위안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 비

록 2안이지만 – ‘공직 진출에서의 남녀동등보장 규정’은 반영되지 않았고, 차

별시정에 있어 ‘적극적 조치의무’가 아니라 ‘실질적 평등실현 노력’으로 그 내

용이 최소화된 안이었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종교・장애・
연령・인종・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경제적・사회
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동 개헌안은 여러 절차적・정치적 난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다. 2018년 3월 결성된 여성단체들의 연대체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

헌여성행동’은 향후 헌법개정 논의에 대비하여 2019년 4월, 5개 당사를 방문하

여 각 당의 여성위원장에게 10차 헌법개정 촉구와 남녀동수 개헌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고, 모든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여성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

해 노력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138) 위 개헌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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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도 대통령 개헌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성평등 헌법개정을 위한 논의

를 이어가고 있다.139)

Ⅴ. 결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특히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는 선거권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전체 인구의 각 절반을 구성함에도, 의회내 여성비율은 2021년 현재, 전세계적

으로는 25.5%, 한국의 경우에는 19%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마저도 1990년

대 중반부터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여성공천할당제를 통해 눈에 띄게 개선된

결과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의 정치적 불평등 내지 여성에 대한 차별(gender

inequality)의 관점에서 접근한 할당제에 대하여는, 정치적・현실적 저항이 만

만치 않고, 심지어 법적 문제제기로부터도 자유롭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이토록 성비가 불균형하게 구성된 대의기구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넘어,

대표(기관)의 왜곡을 의미하며 국민들 개개인의 제대로 대표될 권리(right to

be represented)와 대표가 될 권리(right to represent)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

처럼 왜곡된 대표를 가지고 제대로 기능하는, 지속가능한 대의제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의 정치적 과소대표 문제를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로 보

는 관점에서 전환하여, 대표(representation)를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게 구성

하고 대의제의 흠결을 치유하기 위한 관점으로 옮겨갈 것을 제안하였다. 국민

의 절반씩을 차지하는 남성과 여성을 의회 안에 그대로 절반씩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혹자는, 이 방법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정당과 유권자들의 자

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남녀동수 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국

138) http://women21.or.kr/statement/11001 (최종검색일: 2021. 7. 6)
139) 예컨대,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등이 주관한, ‘동수정치를 위한 100년 토론: 동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70년을 뒤돌아보고, 30년을 기획한다’ 토론회 (2018. 7. 18)에서 “0(zero)에서
동수(parity)를 향하여”와 “남녀동권제헌에서 동수개헌으로”라는 부제하에 이루어진 발표
들; 헌법개정여성연대, ‘성평등 개헌과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라운드 테이블, 선거연수원
주최 2018 유권자 정치페스티벌 (2018. 11. 3)에서의 토론내용; 한국여성의정/한국여성정
책연구권 주최,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주관, ‘선출직 남녀동수 실현을 위한 토론회’ (2018.
12. 21)에서 발표된 김은주, “남녀동수,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 김
민정, “남녀동수 실현 헌법 및 선거법 개정 세계 현황”, 하종범, “남녀동수 3법 및 남녀
동수위원회 설립 법률 제정 방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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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국민주권을 재현케 하고, 국민의 생활경험과 인

식관심을 반영한 대의를 가능케 하고, 사회의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대표(good representation) 구성이 될 것이다. 남녀동수 의회는 민주주의

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표를 민주화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요청이라

할 수 있다.

남녀동수 의회를 달성하기 위한 규범적 기초와 관련하여서는, 전세계적으로

시행해온 각종 할당제의 경험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정당의 자발적 참여(선거

에서 남녀동수 추천)는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과거

프랑스와 독일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 차원의 동수제 채택은 헌법

적 차원의 문제제기에 봉착하여 좌초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대의기구 구성에

있어 남녀 동수보장의 근거조항을 헌법에 도입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8년 헌법개정 논의시 그동

안 동수제 연구와 운동을 이끌어온 여성계의 의견을 모아 개헌시안으로 제출

된 바 있으나,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채택되지도, 헌법개정이 성공하지도

못하여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의회와 같은 정치적 대의기구에 남녀동

수를 확보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중대한 흠결을 바로잡는 정당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한계에 부딪친 현재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차후에 다시 헌법개정이 추진된다면, 정치적 대표기구의 구성

에 있어서 남녀동수를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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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of Gender Parity in the Parliament

140)Jeong-In YUN*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politics, particularly in the representative

body like elected assembly has been widely debated for decades in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ies. From a perspective of descriptive representation,

the composition of the parliament has come to the center of the debate.

This problem has been commonly recognized, debated and developed in terms

of gender inequality and thus the movement for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in the parliament has been led by feminist scholars and women’s rights activists.

With help of them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gender quotas in the election have been widely introduced to

the countries. Nevertheless, it is still far from achieving equal representation

of women in any country. Furthermore, legal disputes and political resistance

against gender quotas as affirmative action are not settled. In this paper, I

suggest a transition of viewpoint on women’s under-representation in the

parliament into the distortion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democratic deficit.

On basis that, I advocate gender parity in the parliament, rather than a minimum

number of women, as a requirement for achieving more democratic representation.

I argue gender parity is not unconstitutional but rather corresponds to

representative democracy. Practically, some countries already have adopted the

parity principle at the legislative level or constitutional level for more than a

decade. In this paper, I also explore the comparative cases of Greece,

Belgium, France, and Germany to find the best way to institutionalize the

gender parity principle in Korea and propose to adopt it in the Constitution.

* PhD in Law. Research Professor,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Lead of
Party Democracy Research Team, Party Law Research Center at Kore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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